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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구합○○○○○ [1심] 사건유형 공무원신분

원  고 ○○○ 피  고 인천광역시 교육감

판결선고일 [1심]2021. 8. 26. 원고패 비  고

사건개요

m 원고는 중학교 교사이며, 같은 중학교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

렀다는 이유로 2020. 1. 17. 피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게 2020. 9. 

1.자로 파면처분 받음.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20. 12. 16. 기각결정됨. 

m 원고는 이 사건의 형사재판으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도 동일한 형이 유

지되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임. 아직 유죄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서 원고에게 징계가 확정된다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원고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이유

m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사실 인정을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저촉

   된다고 볼 수 없음.

m 이 사건 징계사유를 범죄 사실로 형사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그에 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